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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상근 임원을 말하며, 직원이라 함은 인

사규정 제3조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②“보수”라 함은 연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연봉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

다.

④“연봉일액”이라 함은 연봉급을 연봉급 계약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말



한다.

⑤“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일액에 해당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원장의 연봉급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책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며, 결정된 연봉급의 계약은 이사장과 원장이 <별지서식

2>에 의한다. <개정 2006.12.27., 2020.12.29.>

1. 신규 임명되는 원장의 보수는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

례」에 따른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 일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책정한다. <신설 2020.12.29.>

2. 임기 중 또는 연임하는 원장의 보수는 전라북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한다. <신설 2020.12.29.>

②초빙연구위원 및 위촉직 연구원의 보수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

7., 2008.7.2.>

③여성정책연구소 이외의 부설기관 직원에 대한 보수는 각 사업운영지침에 따른다.

<신설 2018.12.28.>

④청소원의 보수는 ‘전라북도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으로 정한다. 다만 이외에

건강검진비와 선택적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28.>

제2장 연 봉 급

제4조(연봉급의 구성) <개정 2017.12.29.> <삭제>

제5조(연봉급의 등급) ①초임 연봉급의 등급은 아래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8,>

1. 여성정책연구소장, 연구직 : 30등급(단일 연봉급) <개정 2008.10.14., 2011.1

2.30., 2015.3.30., 2022.4.1>

2. 관리직 2급 : 30등급

3. 관리직 3급 : 30등급 <개정 2008.10.14.>

4. 관리직 4급～5급, 정보직 가급～다급 : 30등급 <개정 2008.10.14., 2018. 1

2.28., 2022.4.1>

5. 전문직 : 6등급 <신설 2018.12.28.>

②각 등급별 초임 연봉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단, 전문직은 <별표 1-1>에 의한

다. <개정 2007.12.28., 2008.10.14., 2018. 12.28., 2022.4.1>

제6조(초임등급 획정) ①직원의 신규임용 시 초임 등급 획정은 1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경력환산표에 정한 경력사항을 초임등급에 가산한다. 다만, 우수인력 확



보를 위해 다음 각 호 1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7.10., 2007.12.28.,

2018.12.28., 2022.4.1>

1. 원장은 ①에서 정한 초임연봉을 최대 30%범위 내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 경력직원의 경우 전임 근무지에서 최종 수령했던 연봉액을 기준으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3. 기타 30% 이상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7조(연봉급의 계약) ①원장은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른 승진, 승급 등을 참고하여

<별지서식 1>의 연봉급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7.12.28., 2008.10.14., 201

6.10.12., 2017.12.29.>

②연봉급의 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

규 임용 또는 복직 등으로 인한 연봉급 계약일 경우에는 신규 임용일 또는 복직일로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연봉급은 연봉산정 기준표에 따라 정하되 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는 해당 연봉액을 일할계산 한 금액을 연봉급으로 한다.

제8조(연봉급의 조정) 초임연봉 기준표<별표 1> 및 연봉총액에 대한 인상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제9조(채용계약 변경 시 연봉급의 재계약) ①채용계약 변경자의 연봉등급은 채용계약 변

경일을 기준으로 제7조 제1항에 따라 연봉급을 재계약 한다.

②채용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연봉급을 재계약할 때에는 채용계약 변경일로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를 연봉급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연봉급의 지급 방법) ①연봉급은 현금 지급한다.

②연봉급은 본인에게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연봉급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④연봉급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방법을 조정한다.

제11조(연봉급 지급일) ①제10조 제3항에 따른 연봉급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원장은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

②연봉급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연봉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면직 등에 대한 연봉급 지급) ①1년 이상 근속한 직원



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

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그 달이 속하는 일수를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그 달에 해당하는 연봉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연봉급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급을 지급 받은 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

는 그 달분에 해당하는 연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급이

면직 당시의 연봉급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연봉급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한

다.

제13조(휴직기간의 연봉급 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

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7할을 지급하

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

06.10.12.>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 중 연봉급 계약이 만료되는 휴직자에 대한 연봉급은 복직 후 새로이 연봉

급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특별휴가자의 연봉급) 복무규정 제2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

거한 특별휴가자에 대한 연봉급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6.4.>

제15조(결근기간의 연봉급 감액) 복무규정 제19조에 의한 연가, 병가, 공가, 청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 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연봉일액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한

다. <개정 2006.10.12.>

제16조(징계처분기간 중의 연봉급 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연봉급의 감액은 인사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감액은 징계처분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7조(직위해제 기간 중의 연봉급 감액)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

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급의 4할

을 지급한다. <개정 2006.10.12.>



제18조(파견근무자 연봉급) ①인사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

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파견근무기간 중 연봉급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연봉급은 복귀 후 새

로이 연봉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연봉급의 정산) ①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

계산 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

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 년도 근무기간

2. 연봉급 계약기간 내에 채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변경전의 당해

년도 근무기간

②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3장 실적평가금

제20조(실적평가금의 지급) 직원에게는 인사규정 제27조의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실적평

가금을 년 1회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장의 경우 경영평가의 결과 등에 따라 년1회

실적평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08.10.14)

제21조(실적평가금의 지급기준) ①실적평가금은 근무실적평가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비평가 대상자인 임 직원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08.10.14.>

②실적평가금은 임 직원의 연봉급 총액 30% 이내에서 예산을 수립하되, 등급별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0., 2008.10.14.>

제21조의2(특별상여금) 실적평가금 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다. 단, 특별 상여금지급 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0.14.>

제4장 수 당

제22조(기말수당) <삭제 2007.7.10.>

제23조(가족수당) ① <개정 2011.12.30., 2016.4.6.> <삭제 2018.9.10.>



②가족수당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육아 및 학비보조비) ①0세 이상 만 4세 이하 유아, 유치원(어린이집 외 보육시

설), 중․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임․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육아 및 학비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8.>

② <삭제 2008.4.8.>

③제1항에서 “학비보조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08.4.8.>

1. 유치원(어린이집) : 교육비(또는 보육료) <신설 2008.4.8.>

2.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또는 기성회비) <신설 2008.4.

8.>

④제1항에서“유치원(어린이집 외 보육시설), 중고등학교”라 함은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교육법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4.8.>

⑤지급대상, 금액, 기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8.4.8.>

1. 유아(0세~만4세) : 월 100천원이내, 월지급 <신설 2008.4.8.>

2. 유치원생(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교육청 또는 시군에서 인가한 유치원, 어린

이집 등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자녀(480천원이내/학기, 학기별로지급). 단, 육아

보조비를 지급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신설 2008.4.8.>

3. 중·고교생 : 국내 소재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450천원이내/분기,

분기별로 지급) <신설 2008.4.8.>

⑥육아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자녀학비보조비를

지급받고자하는 임․직원은 <별지서식 3>의 학비보조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취학자녀가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4.8.>

제25조(연차수당) ①임․직원에게 복무규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가보상비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

8., 2019.12.30.>

1. 기준임금×연가보상일수(연가일수-사용연가일수)

2.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

② <개정 2007.12.28.> <삭제>

제26조(직책급업무추진비) ①원장, 여성정책연구소장, 연구본부장, 부장에 대하여 직책



급업무추진비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

1.12.30., 2012.5.9., 2015.3.30., 2018.7.20., 2018.12.28.>

1. 원장 : 월 1,000천원 <개정 2008.7.2.>

2. 연구본부장, 여성정책연구소장 : 월 700천원 <개정 2008.7.2., 2011.12.30.,

2015.3.30., 2018.7.20., 2018.12.28.>

3. 부장 : 월 500천원 <개정 2008.7.2., 2012.5.9., 2015.3.30., 2018.12.28.>

제26조의2(정액급식비)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40,000원 이내의 정액급

식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08.4.8.> <개정 2022.4.1.>

제26조의3(교통보조비) 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50,000원 이내의 교통보

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전용승용차를 제공 받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4.8.>

제26조의4(건강검진비) 임․직원(또는 부양가족)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

위 내에서 건강검진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 금액은 년 400천원 이내로 한다.) 부

양가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8.4.8.> <개정 2010.9.17.>

1. 당해 임․직원과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

자의 직계존속 <신설 2008.4.8.>

2.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배우

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신설 2008.4.8.>

제26조의5(파견수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연구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용하여

파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5.3.30.>

제26조의6(초과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0.12.>

제5장 퇴 직 금

제27조(퇴직금의 적용) 퇴직금은 연구원에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8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의원면직, 근무상한 연령퇴직, 계약의 해지, 사망, 임기 만료 등

기타 모든 퇴직을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상근 임원과 직제 및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



된 상근 직원을 말한다.

3.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 당일 이전 1년간 평균임금의 1개월분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6.10.12.>

제29조(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액은 근속 연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

금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제30조(특별 공로금) ①퇴직하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당시 기준급여액의 200% 이내에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2. 연구원 업무 및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②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지급한다.

제31조(근무기간의 계산) ①근무기간의 계산은 총 고용계약 기간 중 퇴직일 현재 근무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③보수를 받지 않은 휴직기간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타 직종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퇴직금의 지급) ①퇴직금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

액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

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본인의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당사자가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제32조의 2(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0.>

②원장이 제1항의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익월 20일까지 이를 심사하고, 명예퇴

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0.>

③제2항에 따라 심사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0.>

1. 상위직 직원

2. 장기근속직원

④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표

3〉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5.

3.30.>



제32조의 3(조기퇴직수당의 지급) ①직원으로 3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로서 직제

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조기퇴직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30.>

②조기퇴직수당은 월봉금액의 계약기간 잔여월을 곱하여 산정하되,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한다. <신설 2015.3.30.>

제3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임․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당해

임․직원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퇴직정산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잔여 근무년수는 새로이 기산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새로이 기산하는 계속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 기간에

만 적용한다.

제34조(퇴직금의 지급 제한) ①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

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제34조의 2(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제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개

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6.2

9.>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수사 중인 자

제35조(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 승인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8.>

제24조에 따른 육아 및 학비보조비와 제26조의 2에 따른 정액급식비, 제26조의 3에 따

른 교통보조비, 그리고 제26조의 4에 따른 건강검진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

도 지사의 승인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7.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6.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7.12.28., 2008.7.2., 2008.10.14., 2011.12.30., 2013.7.16., 2015.3.30., 
2018.12.28., 2022.4.1>

초임연봉 기준표
(단위:천원)

직위

등급

여성정책

연구소장
연구직

정 보 직 관 리 직

가급 나급 다급 2급 3급 4급 5급

1 46,585 43,268 35,366 29,657 26,910 37,081 33,670 29,657 26,174
2 47,682 43,630 36,958 30,991 28,089 38,216 34,392 30,397 27,032
3 48,905 44,114 38,437 32,386 29,268 39,351 35,113 31,138 27,888
4 50,184 44,786 39,973 33,843 30,448 40,487 35,836 31,876 28,745
5 51,870 45,654 41,572 35,366 31,626 41,622 36,558 32,616 29,601
6 53,673 46,585 43,235 36,958 32,805 42,979 37,723 33,830 30,899
7 55,576 47,682 44,965 38,437 33,674 44,337 38,888 35,041 32,195
8 57,693 48,905 46,539 39,973 34,544 45,694 40,053 36,255 33,492
9 60,225 50,184 48,168 41,572 35,413 47,052 41,219 37,466 34,789

10 63,181 51,870 49,854 43,235 36,283 48,409 42,383 38,679 36,085
11 66,646 53,673 51,598 44,965 37,152 50,000 44,170 40,176 37,041
12 69,686 55,576 53,405 46,539 37,877 51,591 45,956 41,671 37,999
13 72,554 57,693 55,006 48,168 38,600 53,182 47,743 43,167 38,954
14 75,021 60,225 56,657 49,854 39,324 54,773 49,528 44,664 39,911
15 77,004 63,181 58,357 51,598 40,047 56,362 51,314 46,160 40,868
16 78,663 66,646 59,816 53,405 40,771 58,123 52,748 47,389 41,665
17 79,781 69,686 61,311 55,006 41,508 59,882 54,181 48,618 42,460
18 80,748 72,554 62,843 56,657 42,258 61,642 55,615 49,847 43,257
19 81,575 75,021 64,349 58,357 43,023 63,401 57,049 51,077 44,051
20 82,280 77,004 65,890 59,816 43,801 65,163 58,483 52,308 44,847
21 82,891 78,663 67,406 61,311 44,593 66,398 59,369 53,567 45,659
22 83,411 79,781 68,888 62,843 45,399 67,635 60,255 54,857 46,484
23 83,853 80,748 70,403 64,349 46,220 68,871 61,141 56,179 47,325
24 84,228 81,575 71,883 65,890 47,056 70,108 62,028 57,531 48,181
25 84,543 82,280 73,177 67,406 47,907 71,344 62,915 58,917 49,052
26 84,861 82,993 74,493 68,888 48,773 71,977 63,815 60,335 49,939
27 85,179 83,711 75,536 69,852 49,456 72,610 64,727 61,788 50,843
28 85,500 84,436 76,593 70,830 50,148 73,243 65,653 63,277 51,761
29 85,820 85,167 77,666 71,822 50,850 73,876 66,592 64,801 52,697
30 86,144 85,904 78,753 72,827 51,562 74,509 67,544 66,361 53,650



〈별표 1-1〉<신설 2018.12.28.><개정 2022.4.1.>

전문직 경력환산 및 초임연봉 기준표
(단위:천원)

초 임 연 봉
등급 및 기준액 경  력  환  산  기  준

6 29,079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2년 이상인 자

5 27,56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9년 이상인 자

4 26,045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미만인 자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6년 이상인 자

3
생활임금기준액

x104%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9년 이상인자

2
생활임금기준액

x102%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6년 이상인자

1
생활임금기준액

x100%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직무경력 1년 미만인 자
 해당분야 직무경력 3년 이상인자

 생활임금기준액  : 생활임금 연봉기준(생활임금 x209시간x12개월) - 수당(급식비,교통비)
 전문직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 대비 3년 이상 12년까지의 경력·군경력이 미반
영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1년당 1.4%(정부 호봉승급 기준)을 가산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08.10.14., 2011.12.30., 2015.3.30., 2018.12.28., 2022.4.1>

경 력 환 산 표

가. 기 준

직 급 경 력 환산율
여성정책연구

소장
연구직

 1. 학위경력(박사4년)
 2. 일반경력(박사학위취득 이후)
    <개정 2022.4.1.>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관리직
정보직

 1. 공무원경력
 2. 군복무기간
 3. 일반경력

100%
100%

“나”항 일반경력환산표에 의함

나. 일반경력환산표 <개정 2022.4.1.>

직 급 경력내용 환산율

여성정책연구소장
연구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
   단체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다. 기타 근무경력
 2. 「고등교육법」의한 각급 대학 근무경력
    가.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다. 기타 근무경력
 3. 기타 법인·단체·민간기업체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다. 기타 근무경력

100%
80%
70%

100%
80%
70%
80%
70%
50%

관리직
정보직

 1.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고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다. 기타 근무경력
 2. 기타 법인·단체·민간기업체 근무경력
    가.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
    나. 유사한 분야 근무경력
    다. 기타 근무경력

100%
80%
70%

80%
70%
50%



〈별표 3〉<신설 2015.3.30.>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3년 이상 5년 이내의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정년 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자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 잔여월수-60)/2〕

10년 초과인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

으로 하되,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계산

하지 아니한다.

2.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금액은 연봉월액의 68퍼센트를 적

용한다.



〈별지서식 1〉<개정 2015.10.12., 2016.10.12.>

전북연구원 연봉계약서

임용자 전북연구원장과 피임용자              는(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내용) ①쌍방의 계약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계약금액 : 합계 금 원정 (￦ ) <삭제 2016.10.1

2.>

2. 연봉계약기간 : . . . ~ . . .

② <삭제 2016.10.12.>

제2조(연봉의 지급) ①연봉의 지급은 발령일, 면직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봉계약금액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다만 연봉계약기간이 1년 미

만일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연봉 외의 성과급 등) ①임용자는 제1조 제1항 제1호의 연봉계약금액 외에 성과

에 따라 보수규정 제3장에 정한 실적평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임용자는 보수규정과 복리후생비 지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연봉의 감액) 휴직기간, 결근기간,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보수규정

제13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연봉을 감액한다.

제5조(연봉급의 정산) ①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계산

한 금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1. 연봉급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면직 또는 연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

을 하게 되는 경우의 당해년도 근무기간

2. 연봉급 계약기간 내에 채용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 변경전의 당해년

도 근무기간

②제1항 각 호의 기간 중에 연봉급을 감액하여 지급한 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감액분은 지급한 것으로 정산한다.

제6조(퇴직금) ①근속년수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

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7조(규정의 적용) 연봉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연구원 보수규정 및 연구원 관계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임 용 자 : 전북연구원장                      (인)
                 피임용자 : 성명 :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별지서식 2〉<개정 2015.10.12.>

전북연구원장 연봉계약서

  임용권자 전북연구원 이사장과 피임용자 전북연구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내용) ①쌍방의 계약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계약금액 : 합계 금 원정 (￦ )

2. 연봉계약기간 : . . . ~ . . .

제2조(연봉의 지급) ①연봉의 지급은 발령일, 면직일 등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봉계약금액은 12등분하여 매월 1등분씩 지급한다.

제3조(연봉 외 급여 등) ①임용권자는 상근 임원(원장)의 보수규정과 복리후생비 지급규

칙에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4조(연봉급의 정산) 연봉급의 정산은 그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봉급을 일할 계산한 금

액으로 연봉급의 지급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금) ①근속년수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

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임용권자 : 전북연구원이사장                    (인)
           피임용자 : 전북연구원장                        (인)



〈별지서식 3〉<신설 2008.4.8.> <개정 2015.10.12.>

학비보조비 신청서

부양
의무
직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대상
자녀

성  명 학교
학비보조비

계 수업료(보육료) 입학비 학교운영지원비(기성회비)

첨부 :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2. 납입영수증(또는 납입통지서)
               3. 재학(원)증명서
   추가서류 : 교육청 인가증  또는 보육시설 허가서(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날인 또는 인)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재)전북연구원장 (인)


